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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약어] 

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

부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



시군구는 시장(대도시의 장은 제외), 군수, 

자치구의 구청장 

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

국가등은 국가, 지자체 

시도지사등은 시도지사, 대도시의 장 

관리지역은 악취관리지역 

허용기준은 배출허용기준 

방지시설은 악취방지시설 

검사기관은 악취검사기관 

 

[비고] 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

검은색은 법 

보라색은 시행령  



갈색은 시행규칙 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 

 

 제1장 총칙  

1~4조 

 

1. 목적  

-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 방지 

-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

함 

 

2. 정의 

 

가. 악취는 황화수소, 메르캅탄류, 아민류, 



자극성 있는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

혐오감 주는 냄새 

 

나. 지정악취물질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다음 

물질 

 

1) 2005년 2월 10일부터 

- 암모니아, 메틸메르캅탄, 황화수소, 

다이메틸설파이드,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, 

트라이메틸아민, 아세트알데하이드, 스타이렌, 

프로피온알데하이드, 뷰틸알데하이드, 

n-발레르알데하이드, i-발레르알데하이드 

 

2) 2008년 1월 1일부터 



- 톨루엔, 자일렌, 메틸에틸케톤, 

메틸아이소뷰틸케톤, 뷰틸아세테이트 

 

3) 2010년 1월 1일부터 

- 프로피온산, n-뷰틸산, n-발레르산, 

i-발레르산, i-뷰틸알코올 

 

다. 악취배출시설(이하 배출시설)은 악취 유발 

시설, 기계, 기구 등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

장과 협의해 부령으로 정하는 것 

 

라.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

함께 작용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 

주는 냄새 



 

마. 신고대상시설은 신고해야 하는 배출시설 

 

바. 기타 

1)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

2)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(그 

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), 특별자치도 

3)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

특별자치시장, 도지사(그 관할구역 중 

대도시는 제외), 특별자치도지사 

 

3. 국가등 및 국민의 책무 

 

가) 국가는 



-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/시행 

- 지자체 시행 악취방지시책 재정/기술 지원 

- 악취가 생활환경, 건강에 미치는 영향 

조사/연구, 악취방지 기술 개발/보급 노력 

 

나) 지자체는 

- 관할구역의 자연적/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

악취방지시책 수립/시행 

- 악취방지 노력하는 주민에 재정/기술 지원, 

정보 제공 

 

다) 모든 국민은 

- 사업활동 하거나 음식물 조리, 동물 사육, 

식물 재배 등 일상생활 하면서 타인의 생활에 



피해 주지 않게 악취방지 노력 

- 국가등 시행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 

 

라) 장관은 10년마다 악취방지 종합시책 

수립/시행 요  

 

4. 악취실태조사 

 

가. 시도지사등은 

1) 관리지역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, 악취 

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

조사하고 장관에 결과 보고 

2)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해 발생한 민원과 

조치 결과 등을 매년 장관에 보고 


	제1장 총칙

